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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일정한행위를하거나하지아니하도록지도, 권고, 조언등을하는행정작용”이

다(행정절차법 제2조 3항). 이러한 행정지도는 실제 행정에서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는

행정지도가그만큼편리하고유용하기때문이다. 무엇보다도행정지도는법률에의하지않

고도시행할수있어신축성과융통성있다. 뿐만아니라, 설득과대화의방식으로행정지도

를행할경우에는주민들과의마찰을최소화하면서행정목적을달성하는데서유용한수단

이될수있다. 이처럼행정지도는여러가지장점이있기때문에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경우는 오랫동안 행정이 지식, 기술, 권위의 측면에서 민간부문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행정이 민간부문을 지도해야 한다는 사고가 강하였다.

백성을 지도하는 것이 행정의 임무라는 ‘선도행정’의 사고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행정지도

가 광범위하게 행사될 수 있는 토양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행정지도는자칫무분별하게행사되거나자의적으로행사될소지도큰것이다. 일

정한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잘못된행정행위에대한원상복구나구제가곤란한경우가많다. 또한행정지도는행정규제

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즉, 행정지도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행정규제를 발

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행정지도는 공무원의 재량 남용을 초래하고, 이는 행정의 형평

성을저해하고궁극적으로는행정의정당성을훼손하게된다. 특히, 우리의경우는그동안

강력한행정권을배경으로일방통행식행정을하여왔다. 그결과, 행정지도가행정과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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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간격을 좁히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과 주민이 대면 접촉하게 되는 일선 지방행정에서는 행정지도가 더욱 빈번하며, 그

폐해또한보다직접적으로나타나게된다. 지방행정은대부분집행행정이기때문에일선공

무원은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행정지도를 행하고 있다. 행정지도가 남발되거나 오·남용되

는경우가 빈번하다. 행정지도가주민들간 그리고주민과 행정간의 갈등을심화시키거나,

행정에 대한 불만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도흔하다. 따라서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연구의 목적은 일선지방행정에서 광범위하게 행사되고있는 행

정지도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고, 이를토대로행정지도의긍정적기능을제고하기위한

방안을제언하려는것이다. 이를위해서우선은행정지도의개념, 특성, 유형등과관련하여

이론적논의를행하고, 해당분야의선행연구들을점검한다. 다음에는지방행정에서의행정

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일선공무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토대로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

막으로는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I. 행정지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연구방법

1. 행정지도의 의의 및 특성

행정지도(行政指導, administrative guidance)는한국과일본에서빈번하게사용되어왔으며, 이

에대한대표적인개념정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일본에서는행정지도를권고, 장려, 조

언 등의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小林博志, 2004: 124), 新藤宗幸(1992: 42)은 행정지도를

“그 자체가 행정재량의 하나이자 상대의 행동을 조작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근거한 관료의

행동이아니라하나의행정제도”라고정의하였다(한승연, 2004a: 445). 따라서그는행정지도를

공무원이 법령의 근거가 없이 재량적으로 행동하는 것임을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선행정법에서대법원판례는행정지도를 “행정주체가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

여권고 등과같은비강제적인수단을 사용하여상대방의자발적협력 내지는동의를얻어

내어행정상 바람작한결과를이끌어 내는행정활동”으로보고있다(이동찬, 2008: 264). 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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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1993: 536)은행정지도를 “행정주체가스스로의도하는바를실현하기위하여상대방의임

의의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조 3항

에서는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그소관사무의범위에서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

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

용”으로정의하고있다. 따라서행정법에서는행정지도를권고나조언등의비강제적, 비권

력적인 사실행위의 관점에서 주로 이해하고 있다.

행정학 분야에서 오석홍(1985: 39)은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의 관할 내에서

어떤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시민에게영향을미치는활동으로서법적구속력을직접

수반하지않는것”으로보고있으며, 한승연(2004a: 445), 이동수 ·박희서(2005: 78)는행정지도

를 “행정기관또는행정기관의위임을받은개인이나단체가그소관사무의범위안에서일

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따위를하는행정작용으로서제도화한것”이라고정의한다. 천병태 ·김명길(2008:

346)은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언, 요망 등과 지도, 권장과

같은비권력적수단으로국민에게임의적협력을구하면서국민을유도하여행정기관이의

도하는 바를 실현하는 행정형식이다.” 이동찬(2008: 264)은 행정지도는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해서상대방의임의적협력또는동의하에일정한행정질서의형성

을유도하는비권력적사실행위”이다. 정동근(1997: 218-220)은행정지도는 “국가의직접적인

강제력에입각한 것은물론정부나행정이 지니고있는권위또는 도덕적설득에입각하여

민간의행위를사실상유도하는것이다.”라고정의하고있다. 김용우(1985: 379)는 “행정기관

이 그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권고·조언·요망 등의 방법으로 의사를 표명

하여상대방의 자발적인협력을얻어일정한 목적을실현할수있도록 국민을유도하는작

용”으로, 최병선(1992: 23)은 행정지도를 “국가의 강제력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갖고

있는 권위또는 도덕적 설득에입각하여 민간의 행위를유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것”

으로 보고 있다. 한국행정학회 온라인행정학사전에서는 행정지도를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

현하기위하여상대방인국민에게임의적인협력을요청하는비권력적사실행위”라고정의

하고있다. 따라서행정학에서도대체로행정지도를권고나조언을하는것, 비권력적인사

실행위 등으로 보고 있어 행정법에서의 정의와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행정지도의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들 수 있다(오석홍, 1985: 39-42;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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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997: 205-206). 첫째, 행정지도의주체는행정이며,1) 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행정체계의

경계적작용으로서, 내부관리행위와는구별된다. 따라서행정기관간에행해지는각종지휘,

협조요청등은행정지도에포함되지않는다(김도창, 1993). 둘째, 행정지도는행정의재량권을

전제로한다. 행정지도는행정이국민에비해상대적으로우월한위치에서국민으로하여금

어떤행위를하거나하지않도록지시할여지가큰것이다.2) 셋째, 비권력적이고비강제적인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행정지도는 국민들의 자발적 동의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다.

넷째, 그럼에도행정지도는공무원이행사하는각종권력을배경으로하는활동이다. 공무원

은대상자들의복종을유도할수있는조직법상의권한, 보상의권한, 설득과심리적압박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에서 순수한 행정지도보다는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위

생검사나 세무조사, 언론 공표 등의 상벌체계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한승연, 2004a:

446).3) 다섯째, 행정지도는국민들에게영향을미치려는공무원의의사표시적행위로서, 적극

적인의지가포함된것이다. 따라서단순한홍보활동이나사실확인에그치는행위는제외된

다(오석홍, 2004: 913). 여섯째, 행정지도는 직접적인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그형식에서일률적인제약이없는비정형적행위이다. 그러나행정지도도조직법상

의임무와관할범위내에서행해져야하며, 행위의내용도행정원리와직업윤리에부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지도는공무원들이직무와관련하여행하는활동이며, 특정한행정목

적이나 행정질서를 실현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다(이동수·박희서, 2005: 78).

2. 행정지도의 유형

행정지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유형화는 이의 기능을 중심으로 규제적, 조정적, 조성적

행정지도로 구분하는 것이다. 우선 규제적(regulatory) 행정지도는 공익일반 또는 행정목적에

위배되는행위를규제 또는예방하기위하여행해지는것이다(천병태·김명길, 2008: 347). 규제

1) 행정지도의 주체는 원래 행정기관이지만,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간접 행정지도도 있다. 
일제강점기의 식산계, 박정희 정부에서의 새마을지도자를 통한 행정지도 등이 그 예이다(한승연, 2004b: 
148).

2) 행정지도가 갖는 이러한 속성을 山內一夫(1985)는 우위성, 적극성, 일방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3) 최병선(2001)은 행정지도가 정부가 지니고 있는 강제력을 감추면서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때는 행정규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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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행정지도에는법적강제력이있는행위와는별개로행해지는독자적인행정지도와법적

강제력이 있는 행위에 부수하는 부수적 행정지도가 있다. 전자는 다시 응급적 행정지도와

대체적 행정지도로 구분되는데, 응급적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작용을 필요로

하는긴급한행정수요가발생하였으나, 직접적인법률적인근거가없는경우에행하것이다.

대체적행정지도는법적강제력을행사할수도있지만, 이보다는행정지도가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거하여 행하는 것이다(오석홍, 1985). 반면에 부수적 행정지도는 사전권고,

시정권고, 민원신청인에대한권고로구분할수있다. 사전권고는강제명령을하기이전단

계로서 행하는 것이며, 시정권고는 위반상태를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민원신청인에

대한 권고는 민원인에게 민원신청 철회 요구 등과 같은 권고를 하는 것이다(정동근, 1997:

213-215). 조정적(reconciliatory) 행정지도는서로대립되는당사자들의이해관계를조정하고사

인간의분쟁해결을위하여행정관청이중개나알선등의형식으로개입하는것이다(이동찬,

2008: 265). 이는사인간에발생하는이해대립을조정하는것이공익목적상필요한경우에

행하는 것이다. 조성적(promotional) 행정지도는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봉사성격의

촉진적행정지도로서, 상대방에게기술적·전문적조언, 권고, 정보제공, 지식제공등을행하

는것이다. 그러나행정지도를수행하는기능에따라서이렇게나눌수있지만, 실제에서는

행정지도는 어느 하나의 기능만 수행하기보다는, 양면적,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한승연, 2004a: 456).

그리고행정지도는법적인근거유무별로구분할수도있다(정동근, 1997: 213-216). 우선법

령의직접적인근거규정에의한행정지도는법령에특정의행정지도에대한절차적의무규

정을 두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수권규정을 두는 경우다. 다음에는 법령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에의하지않는행정지도로서,4) 법규의강제력있는행정행위대신에하는대체적

행정지도, 법적구속력이있는행정처분에선행하여사전권고를하는것, 법적처분권을배

경으로 민원 신청인에게 권고를 하는 것, 행정기관이 전혀 법령의 근거가 없이 행정지도를

하는경우등이해당한다. 이외에도행정지도는목적, 특정성, 동기, 형식등에따라서다양

하게유형화할수있다. 우선목적별로는경제적행정지도와사회적행정지도로나눌수있

4) 법령의 직접적 근거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는 이에 따를지의 여부가 전적으로 임의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은 직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도 자유로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에도 이는 행정편의 상의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며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김도창, 1981: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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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최병선, 2001: 33-43). 행정지도는또한상대방의수와특정성을기준으로특정개인에대한

개별적행정지도, 특정집단에대한집단적행정지도, 불특정다수인에대한일반적행정지

도로 나눌 수도 있다. 그리고 행정지도의 동기 면에서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행정지도와

공무원의 일방적인 행정지도로 나눌 수 있다. 공무원과 주민의 접촉을 기준으로 직접적 행

정지도와 간접적 행정지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행태와 주민의 반응을 중심으로

민주적 참여형 행정지도와 권위적 독단형 행정지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행정지도의 형

식을 기준으로 구두, 문서, 회의에 의한 행정지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한승연, 2004a: 458), 행

정지도가 어떻게 행사되느냐의 방식에 따라서 당부형, 협의형, 제재 담보형, 감독형 행정지

도로 나누기도 한다(鈴木庸夫, 1992: 118).

3. 선행연구

행정지도에관한연구는 1960년대일본의행정법학계에서논의가되기시작한이후, 우리

나라에서도주로행정법분야에서법리논쟁측면에서행정지도에관한법적근거의유무나

피해구제방안, 판례연구 등을 중심으로 행해져 왔다(최항순, 1990). 행정법에서는 행정지도는

비법률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복종의 임의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

지 않으며,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측면을 부각해 왔다(오석홍, 1985: 39). 그리고

행정지도가이처럼법적근거를갖지않는점을들어법치주의를약화시킨다는점을강조하

였다(한승연, 2004b: 148).

반면에 행정학분야에서는 행정지도가 일선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행정행위임에

도불구하고이에대한연구는극히부족하다. 일부연구들이있지만, 대부분이행정지도의

유형이나 장·단점을 언급하거나 규범적 수준의 연구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행정

지도에관한실증자료가부족하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라고볼수있다. 뿐만아니라, 사

용하는용어에있어서도권고, 권장, 장려, 계도, 협조요청, 지시, 주민지도등다양하게표현

되고 있다(오석홍, 1985: 39).

이처럼행정학분야에서는행정지도에관한연구들이많지않지만, 근래들어서지방공무

원이나경찰공무원을대상으로한일부연구들이행해지고있다. 이를이론적연구, 경험적·

계량적 연구, 역사적 비교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론적 연구로는 정동근(199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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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기능과 역기능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행정지도의 유형을 행정지도

의 성질별 또는 기능별 유형, 법적 근거유무별 유형, 목적별 유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

고행정지도를 명령지시적, 유인재량적, 봉사자율적행정지도로 구분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에따른바람직한행정지도의방향을모색하였다. 이동찬(2008)은행정지도의개념, 종류, 유

용성과 기능을 이론적으로 기술하고, 행정지도의 법적근거와 법치주의를 논의하고, 행정지

도에 대한 법적 구제 문제를 행정지도와 행정쟁송, 행정지도와 국가배상, 행정지도와 손실

보상을중심으로고찰하였다. 그리고행정지도의문제점으로강제력의수반, 행정구제의미

비, 행정책임의 불명확성, 공익의 훼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다음에 경험적·계량적 연구

로는 이동수·박희서(2005)는 계획행태이론을 토대로 경찰공무원의 행정지도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태에 대한 태도(사회적 공익성, 개인적 업

무달성), 주관적규범(내적규범적신념, 외적규범적신념), 행태통제인식(상황여건, 업무구조)을독

립변수로, 행태의도를매개변수로, 능동적행정지도행태를종속변수로선정하였다. 이동수·

노시평·박희서(2007)는 지방공무원의 행정지도 행태에 대한 개인적 특성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면서, 독립변수로는 태도, 주관적 규범, 행태통제 인식을, 매개변수로는 행태의도를,

종속변수로는행정지도행태를, 조절변수로서의개인적특성요인으로는직급과재직기간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비교연구는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데, 한승연(2004a)

은일제강점기이후 2002년까지의물가(物價)에대한행정지도의실상과변화과정을신문기

사를분석하는방법을통해서연구하였다. 이를통해서시대별물가행정지도의주체, 대상,

기능, 방식 등을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한승연(2004b) 역시 일제강점기 이후 2002년

까지의기간동안에발생한간접행정지도의실상과변화과정을신문기사를분석하는방식

으로연구하였다. 이를통하여시대별간접행정지도의시행추이를목적, 기능, 방식별로비

교 분석하고, 시대별 간접 행정지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한승연(2005)은 시대

별로 행정지도의 공식화·비공식화 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는 사례분석에서 행정지도의

공식화·비공식화과정을비공식적행정지도를계속시행한경우, 비공식적행정지도에서공

식적 행정지도로 바뀐 경우, 행정지도에서 법제화된 경우, 법제화에서 행정지도로 바뀐 경

우의 네 가지 유형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역사적 비교연구는 주로 한승연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데, 이는 그가 행정지도에 대해서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여러 편의 학술논문으로 재

작성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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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행정학분야에서일부행해지고있는행정지도에관한선행연구들을고찰해보

았는데, 기본적으로소수의관심있는학자들에의해서연구가되고있으며, 아직광범위하

게 학문적인 관심을 유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들 연구들도 대부분이 행

정지도의개념, 유형, 기능, 역기능등을중심으로한토의수준에그치는경우가많으며, 심

도있는실증연구를행하는경우는극히일부에불과하다. 특히, 행정지도를주된행사자인

일선공무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행정지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경우는 전무하다.

4. 본 연구의 연구방법

본연구는연구방법면에서기본적으로문헌연구와면접조사의방식에의존한다. 이경우

문헌연구는이론적논의, 선행연구고찰등과관련하여보완적으로사용되는데그치며, 주

로 면접조사가 본 연구의 중심적 연구방법이 된다. 그 이유는 행정지도라는 것이 본질적으

로법률적근거가없이 ‘무자료’로행해지고있어공식적인문헌기록을남기지않는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행정지도에 관한 자료 획득을 위하여 다수의 지방공무원들을 접촉해

보았지만, 어느누구로부터도유익한자료를습득할수가없었다. 지방행정에서는행정지도

가 통상적인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이에 대한 근거자료나 증빙자료는 생산되지

도 보관되지도 않는 실정으로서, 이는 역으로 행정지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

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인 면접조사는 구조화된(structured) 면접, 半구조화된

(semi-structured) 면접, 非구조화된(unstructured) 심층면접으로 구분된다. 구조화된 면접은 준비

된 면접문항에 따라서 면접대상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행한다. 非구조화된 면접은 정해진

틀이 없이 대화를 하듯이 면접을 진행한다(Bryman, 2001). 半구조화된 면접은 양자의 중간에

위치한다. 면접자는 면접가이드를 가지고 면접에 임하지만, 상당한 융통성을 가진다(Flick,

2002). 질적연구에서는半구조화된면접이나非구조화된면접을많이사용하는데, 본연구

에서는 주로 半구조화된 면접방식에 의존하고자 한다. 이는 일선공무원들의 행정행위를 획

일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면접조사는 면접대상자들의 특성에 따

라서면접내용을조절하는것이필요하다. 면접방식은 1:1 심층면접(depth interview)과표적집

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으로구분할수있다. 1:1 심층면접은민감한주제에대해서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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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게함으로써 응답자의 욕구·태도·감정 등을 발견하는 데유

용하다. 표적집단면접은면접대상자를일정한자격기준에따라선발하여집단토론을행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일선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의 동기, 방식, 장점, 단

점, 반응, 후속조치, 행정규제에대비한효과, 평가, 개선방안등에대해서 1:1 심층면접을실

시하였다. 면접조사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기간동안에대구광역시 D구

청및 S구청, 경상북도 G시및 C군에근무하는일선공무원 30명을대상으로심층적인면접

조사를행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다. 면접대상자는행정지도를통상적으로행하는일선공무

원들 중에서, 공직경력이 일천한하위직 공무원으로부터공직경력이 30년에가까운 중견공

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도록 안배하였다. 면접방식은 해당 시·군·구의 지인을

통해서적절한면접대상자를소개받아서면접조사표를토대로 1:1 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면접조사표는 미리 반(半)구조화된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면접대상자에게 제시하여 직접 답

변내용을조사표에기재하게한후에, 필요시에는보충적인질의응답을행하였다. 답변내용

은 이를 재차 확인한 이후에 면접대상자들 간에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논문작성의 필

요한 부분에 적의 인용하였다.

III.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팽창 및 행정지도의
실태 분석

1. 행정지도의 팽창 원인

행정지도의팽창원인에대해서는이를특정한문화적속성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는견

해와보편적인현상으로보는견해가대립하고있다. 전자는한국과일본등동아시아국가

들에서행정지도가특히많이행해지고있는현실에주목한다. 동아시아국가들은유교문화

의 토양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며, 근대화 내지는 서구화의 과정에서 행정이 선도적인 역

할을 수행해온 공통점이 있다(Ginsburg, 2001: 6-8). 반면에 후자는 행정지도는 문화적으로 특

수한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어느 국가에서나 발생함을 강조한다. 즉, 자본주의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行政指導)의 실태 및 개선방안 고찰  13

의발전단계에서행정의시장개입이증가하면서, 보다유연하고신속한행정에대한필요성

의 증대와 더불어 행정지도가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지도는 특정한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법과 현실 간의 간격을 메워주는 데서 유용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한승연, 2005: 881).

그러나어느견해를따르든, 실제로는행정지도가팽창하는원인은복합적이다. 우리나라

에서행정지도가만연하는것은행정지도가가지는기능적효용성이라는보편적요인과더

불어, 우리나라특유의문화적, 전통적요인이겹쳐있기때문이다. 이하에서는우리나라에서

행정지도를팽창시킨특유의요인들을중심으로언급하고자한다. 첫째, 전통적인관주도의

유교적 민본주의와 관존민비의 계층제적 사고가 행정지도의 팽창을촉진하였다. 유교적 전

통은 민본주의를 강조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행정관료들은 목민관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보

살펴야할의무감을가져야한다(백완기, 1995). 이는관과민이수평적인관계라는의미가아

니다. 관이지식과기술면에서우위에있으며, 따라서민간부문은선도와계몽의대상이되

는계층제적관계에있는것이다. 이러한목민관적인전통, 관우위의계층제적문화속에서

행정지도가 만연할 소지가 큰 것이다(조석준, 2004).

둘째, 정부주도로각종사회개혁운동을전개한역사적경험역시행정지도를팽창시켰다.

근래까지도사회개혁이라는명분으로다양한형태로국민을동원하였는데, 대부분이행정지

도의 형태로 행해졌다. 일제강점기의 농촌진흥운동, 국민총력운동 등의 사회운동과 전시동

원체제 등은 강력한 행정지도를 필요로 하였다(Hwang, 2010). 해방이후에도 1960-70년대 박

정희 정부에서의 국가재건운동, 서정쇄신운동, 새마을운동, 전두환 정부에서의 사회정화운

동, 그리고근래의바르게살기운동에이르기까지다양한사회개혁운동이정부주도로추진되

면서 강력한 행정지도가 병행되었다.

셋째,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를 위한 발전국가의 전통 역시 행정지도를 팽창시킨 요인이

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과정에서 국가가 선도하는 형태의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서구 선진국들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산업화를 추진해 온데

비해서, 우리는정부관료제를중심으로계획-합리적발전전략을토대로단기간에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달성하고자 하였다(Pirie, 2008: 6-15). 이 과정에서 1960년대 이후 풍미하였던 발

전행정론의 논리도 가미하였다. 이처럼 국가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행정규제와

행정지도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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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가 빈번하게 행해졌다. 동태적인

행정환경은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빈번한 정책변동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한

다는 취지하에서, 법률의 규정이 없이도 시행될 수 있는 행정지도가 만연하게 되었다.

다섯째, 민간부문의취약성및정부의존성향역시행정지도를팽창시켰다. 그동안정부주

도의경제발전과정에서민간부문의자율성과창의성은저하되었으며, 이러한상황에서민간

부문의 정부의존심리가 만연하였다(이상철, 2004: 130-132). 민간부문이 이처럼 정부에 의존적

이면서자발적으로규칙을만들지못하는상태에서민간부문의능력에대한정부의불신은

심화되었으며, 이는 행정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입을 촉진하였다.

여섯째, 외래적법제와현실간의괴리가컸던것도행정지도를촉진하였다. 해방이후우

리가도입한제도와법률의대부분은서구의것이었다. 특히, 서구와동조화하는것을근대

화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실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서구의 법제를 모방하

는데 급급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서구에서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안된 이러한 법제

들이우리의현실과부합하지않는경우가많았다. 이는당연히현장에서법제와현실간의

괴리를초래하게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일선에서는법령을적용하는데서행정지도를병

행하거나, 행정지도로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시민의행태적속성이행정지도를촉진하였다(오석홍, 1985). 법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편의주의적 행태가행정지도를 팽창시킨다. 공

무원으로서는 행정지도는 일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주민들로서도 행정

처분을받지않고도문제를해결할수있는수단이된다. 다음에우리에게서뿌리깊은정의

적(情誼的) 행태역시행정지도를만연시키는원인이된다. 처음부터법규에따라서원칙대로

하기보다는, 행정지도를 우선 행함으로써 행정과 주민들 간의 관계를 보다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 행태는 민간의 자율성에 맡기기보다는 선도행정에 대

한유혹을갖게하며, 이는행정지도의증가를유발한다. 그리고시민들의피동적행태는행

정의 지도나 지시가 있어야 일을 하는 습관을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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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실태 분석

(1) 행정지도의 동기

일선지방공무원들이행정지도를행하게되는동기는다양하다. 행정행위를해야하지만

법률적근거가없어서행정지도를행하는경우도있으며, 행정지도가행정규제등에비해서

간편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행정규제의 전 단계로서 행정지도를

행하는경우도있으며, 민원인과의마찰을줄이고민원사항을보다원만하게해결하기위한

수단으로서행정지도를행하기도한다. 이하에서는면접조사의결과를토대로일선공무원들

이행정지도를행하는동기를구분해보았다. 첫째, 민원인과의불필요한마찰을줄이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지도는업무추진에있어서효율성을기하기위하여하는것이대체적인추세이지만, 단속대

상 업무에 대해서도 주민들에 대해 바로 단속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서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며,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

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G시 소속 23년 공직경력의 5급 공무원

행정지도는과도한규제나법적대응보다훨씬수월하게일을처리할수있으며, 주민들의자발

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 D구청 소속 12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행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행정지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으로 행정지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 C군 소속 22년 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둘째, 행정지도를통해서행정업무를신속하게처리할수있으며, 큰무리가없이행정목

적을 달성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은 점을 행정지도의 동기로 언급하는 의견이 많았다.

행정지도는 가장 간단한 행정행위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를

제외한간접적인피해를받는민원인의요청에의해서실시하는경우가많다. - S구청소속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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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경력의 8급 공무원

행정지도 대상자가 법률행위의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행

정지도를 행하게 되면 민원인들로부터 비교적 신속하게 협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민원해결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D구청 소속 9년 경력의 7급 공무원

셋째, 행정규제의 전 단계로서 혹은 행정규제에 부수하여 행정지도를 행하는 경우도 많

다. 즉, 법령을 집행하기 이전에 민원인을 설득하거나, 법을 집행할 시에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인을이해시키는방편으로서행정지도를많이이용하고있다. 또한행정처분이전에민

원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많은 일선

공무원들은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도중에 행정지도를 행하고 있다.

행정처분에대한사전예고로민원인과의마찰을줄일수있기때문에행정지도를자주하는편이

다. - C군 소속 22년 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행정지도를하게되는동기는고발등행정조치를취하기이전에의도한목표를달성할수있기

때문이며, 민원인과의큰마찰이없이설득이가능하여효과가있기때문이다. -D구청소속 10

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이 외에도 행정지도를하게 되는 동기를살펴보면, 행정지도를 통하여 행정과민원인 간

의거리를줄일수있기때문에, 행정에대한주민들의반발을최소화하고자발적인협력을

유도하는데유리하기때문에, 민원인쌍방을중개하고행정에대한이해를증진시킬수있

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행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주민의알권리를신장시키고, 주민들에게중구난방이아닌일관된행정의방향을제시할수있

으며, 서먹서먹하기 쉬운 관청이 보다 온화하고 따뜻하고 친밀함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행정지

도를행한다. 근래 들어서주민들의 행정수요증가로 행정지도의필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다.

-G시 소속 26년 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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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행정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서주민들의반발을최소화하고자발적인협력을유도하기위해서행한다. 특히, 행

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유용

하기 때문에 종종 행하게 된다. -G시 소속 34년 공직경력의 5급 공무원

나의경우에는법적규제가애매한경우에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 민원인쌍방간의의사

소통부재에따른해결점을찾기위하여, 그리고시정을제대로이해하지못한민원인을이해시

키기 위하여 행정지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G시 소속 25년 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2) 행정지도의 방식

행정지도는다양하게유형화할수있지만, 행정지도의형식과관련해서는이를크게구두

(口頭)로행하는방식, 문서에의한방식, 회의를통한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한승연, 2004a:

458). 그리고행정지도대상자의수에따라서는 1:1로대면하는방식과집단적으로설명하는

방식으로구분할수도있다. 또한행정지도의내용에따라서당부형, 협의형, 설득형, 지시형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런데 행정지도의 방식과 관련한 면접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행정지도의 형식이나 내용

은담당공무원의개인적성향이나담당업무의성격에따라서상이한방식을사용하지만, 전

반적으로는 현장에서민원인을 만나서구두로 행하는 방식,5) 집단적으로하기보다는 1:1로

행하는방식, 일방적지시보다는대화나설득의방식으로행하는경향이강하였다.6) 그러나

구체적인행정지도방식은사안에따라서다양하였다. 전화로간단하게처리하기도하며, 1

차적으로구두로행하고여의치않으면문서로행하기도하며,7) 다수민원일경우에는집단

설명회방식을사용하기도하며, 소수민원일경우에는현장에서 1:1 대화방식으로행하기도

5) 이처럼 현장에서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행정지도를 행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지방행정이 과거의 공문서

중심의 행정으로부터 점차 민주행정 내지는 현장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6) 물론일부에서는일방적으로행정지도를행하는경우도있다. “행정지도는일방적인요청에의해이루어지고

있어대부분반강제성을띠고있으며, 일방적인구두지시형태로하는경우가많다.” -G시소속 34년공직경

력의 5급 공무원

7) 반대로 문서로서 먼저 행정지도를 행하고 다음에 현장방문을 통하여 행정지도를 행하기도 한다. “나의 경우

는일단문서로행정지도를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이것이여의치않다든지보완할필요가있으면다음

에 현장 방문을 통하여 1:1로 행정지도를 행하고 있다.” -G시 소속 25년 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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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행정지도의 방식으로 어느 하나의 방식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을 상황

에 따라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다음은 행정지도의 방식과 관련하여 일

선공무원들이 발언하고 있는 면접내용들이다.

대체적인행정지도는구두전달로하고있으나, 긴밀한협조체제가필요하다든지, 행정지도에대

한법적시비가발생할것으로우려되는경우에는문서로행하고있다. -D구청소속 12년공직

경력의 7급 공무원 동구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초기에 현장방문을 통한 대화형식으로행정지도를행하고, 그래도

위법행위가 개선되지 않거나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문서(공문)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행한다.

- C군 소속 22년 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행정지도를할때는상대방과대화하듯이그리고상대방을위하여무엇이진정으로옳은방법인

지를충분하게생각할시간적여유를주고좋은방법을선택하도록이끌어주려고노력하고있

다. 행정지도는항상민원인의편에서서이야기하고시간을주어야한다고생각한다. -G시소

속 23년 공직경력의 5급 공무원

(3)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장점

행정지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있는 데는 행정지도의기능적 유용성이 크기때문이다.

행정활동은법령에근거하는것이좋지만, 모든행정활동을법령으로정한다는것은입법기

술상불가능하다. 행정기관의전문적, 기술적인지도나조언이필요한경우에는행정지도가

불가피하며, 국민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 데서도 행정지도는 유용하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대상자인 국민과의 불필

요한 충돌과 마찰을 방지하는 데서도 유용한 행정수단이 된다. 면접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행정지도의 유용성 내지는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행정지도는 유연성과 탄력성이 높으며, 따라서 행정의 적기성과 상황적응성

을제고할수있다(오석홍, 2004: 917). 오늘날행정의환경은매우가변적이고동태적이다. 행

정지도는법령에반드시의존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이러한비정형적인상황에임기응변

적으로 대처하는 데서 장점이 있다. 법령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시에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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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또는보완적으로행정수요에대응할수있다(정동근, 1997: 207). 그리고행정지도는급

변하는 경제·사회적 상황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행정지

도의 이러한 장점에 대한 일선공무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행정지도는 법령에 의한 강제성이 없고,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명시

적인근거가필요하지않고탄력적인운용이가능하므로분쟁의소지를줄일수있다. -G시소

속 34년 공직경력의 5급 공무원

행정지도의장점은환경변화에대한탄력성이높다는것이다. 일선행정현장에서는변화하는행

정환경에신속하게대응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현장에서는다양한형태의새로운민원

이매일발생하고있는데, 이것을일일이법규를찾아서대응하기가어렵다. 법규에제대로뒷받

침이되지않는경우도많다. 따라서그때그때상황에맞추어서대응하는데는행정지도가매우

유용하다. - S구청 소속 7년 공직경력의 8급 공무원

행정지도는 또한 법령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에서는 행정권 행사의 근거 법령이

불비하거나법령과현실간에괴리가발생하는경우가적지않다. 이경우에행정지도는법

령의 미비점을 보완해 준다(한국행정학회 온라인행정학사전). 특히, 우리처럼 외래 법령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큰 경우에 행정지도는 법령을 보완해 주는데 유용하다. 그리고 인허가와 관련

하여, 행정지도는이를행하기전에실험적·보충적으로행해질수있으며, 이를통해서인허

가의 적부(適否)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이동찬, 2008: 266).

실무에서는세세한부분까지필요하지만상위법령이나업무매뉴얼에서는모든경우를설명하

지 못하는 경우가많다. 행정지도는이를 보충하는데유용하다. 실제현장에나가보면전혀생

각하지못하던사건들이많이발생한다. 평소에관련법령도많이참고하지만, 법령을적용할수

없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만 찾아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행정지도

의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 S구청 소속 10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행정지도는주민과의마찰을줄일뿐아니라, 행정절차의민주화를촉진하는데기여한다.

행정지도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있다(정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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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207). 법규로서규율하기이전에설득이나유인을통해서주민들의협력을구하는행정

지도를행함으로써행정목적을적절하게달성하면서도공권력발동시에야기될수있는행

정과주민간의마찰을방지할수있다. 또한행정지도는그과정에서상대방의동의나협력

을 구하게 되므로 행정절차의 민주화를 촉진한다(법제교육포털http://edu.klaw.go.kr). 행정지도의

이러한 유용성에 대한 일선공무원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행정지도의 장점은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지도는 융통성과 재량이 있어 민원인에게 얼마간의 기간을 주어 일정 사업을

완결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다. -G시 소속 23년 공직경력의 5급 공무원

행정지도는 고객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신뢰가 생긴다. 또한 행정지도를 행함으로

써 피드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G시 소속 25년 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행정지도의가장큰장점은설득을 통한일처리로업무수행의비용을 최소화하면서아주큰효

과를얻을 수있다는 것이다. 그리고여러가지복잡한사항을단순한법집행이아니라, 다양한

성향을가진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존중하면서일을처리할수있어행정집행에대한주민들

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D구청 소속 12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행정지도를통해서도행정처분의뜻을충분히전달할수있을뿐만아니라, 강제성이없으니행

정청이나민원인의입장에서도어느정도자율성을가질수있고부담감을줄일수있어좋다고

생각한다. - S구청 소속 8년 공직경력의 8급 공무원

행정지도는행정의간편성, 편의성, 원만성을제고한다(오석홍, 2004: 917). 우선행정지도는

행정업무 수행을 간편하게 하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면에서도 행정으로서는 법령에 준거하지 않으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민들로서는 복잡한 소송절차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즉, 행정지도는편리하고간편한문제해결수단이되는것이다. 그리고행정지도는이

를행하는과정에서서로협의와양보를통해서보다온정적인입장에서원활하게행정활동

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다(정동근, 1997: 208).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많은 수의 일선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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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행정지도의 이러한 장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

행정지도는장점이많다. 우선번거로운행정절차를간소화할수있으며, 따라서주민의편리성

을 증대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주민들로 하여금 각종 행정양식에 기재를 해야 하는 어

려움을해소할수있으며, 누구에게나개방적으로행정의문호를개방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

장점을잘살리려면행정지도의통일성을확보하고일관성을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 -G시소

속 26년 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행정지도는법적인절차단계를거치지않고필요시즉각실시할수있어행정처리의소요시간

이 단축되며, 민원인과 대면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마찰을 줄일 수 있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서 좋다. - S구청 소속 8년 공직경력의 8급 공무원

행정지도는과태료등경제적징수를하기전에주의를환기하기위하여지도하는것이기때문

에 민원이 줄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규정된 법령

에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이 있다. - S구청 소속 10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행정지도의가장큰장점은대상자와직접구두로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원활하게문제를해

결할수있으며, 행정과대상자간에상호이해의폭을넓힐수있다는점이다. - C군소속 9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그리고 행정지도는 예방행정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우선 행정지도는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권한의 발동 이전에 예방의 수단으로서 유용하다(이동찬, 2008:

266). 그리고행정지도는입법화이전에법시행의분위기를조성하거나정책의타당성을사

전에 평가해 보는 기능이 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법규나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

다. 이에 대해서 일선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 있다.

행정지도를통해서행정법적으로처리할경우에민원인의감정을해치는경우를미연에방지할

수 있으며, 민원 쌍방 간에 화해와 의사소통의 길을 열어 준다. 또한 행정지도를 하면 법령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 따라서 행정지도는 행정행위를 하는 데서 구태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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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령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G시 소속 25년 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이외에도행정지도는대상자의비밀을보호하는데유용하다(오석홍, 2004: 918). 행정지도

는보안을유지하고, 대상자들의명예를보호하는데장점이있는것이다. 예로서, 윤락녀, 에

이즈환자 등을 상대하는 행정의 경우는 이들의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경우에행정지도는일정한절차와형식에구애받지않고증거를남기지않고비밀리

에 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지도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서 유용하다. 불

특정다수인 소비자로서의 주민들은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여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

을수있다. 반면에생산자는수적으로적기때문에가격담합등이용이하다. 따라서행정은

소비자인주민들을보호하는차원에서행정지도의형태로개입할필요가있다(한승연, 2004a:

462). 그리고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 행정지도는 국민들에게 최신의 지식․기술·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한국행정학회 온라인행정학사전).

(4) 행정지도의 폐단 및 단점

행정지도는 장점과유용성만있는것은아니다. 자칫자의적, 편의적, 선별적으로행사될

때에는폐단이적지않다. 특히, 행정지도는명확한기준이나그것을제약할규범이존재하

지않기때문에필요한한계를넘어서남용될우려가있다. 선행연구들의논의및본연구에

서의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지도의 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가 없이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

라주민들의권익을침해할우려가큰반면에, 피해구제는곤란한경우가많다. 행정지도는

사실상강제력을갖는경우가많음에도불구하고, 상대방의임의적협력을구하는비권력적

인 작용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한계도 불명확한 경우가 많

다. 따라서 행정지도의요건과 내용에 대한법적 제약도 거의없으며, 그 결과 위법·부당한

행정지도가남용되거나, 자의적으로발동되어주민들의권익을침해할소지가있다. 행정지

도는또한책임소재가모호하거나불분명한경우가많다. 그러나행정지도에의하여주민들

의권익이침해된경우에도피해를구제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8) 이점에서행정지도는행

8) 그 이유는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복종의 임의성이 전제되어 사법심사나 행정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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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제의 사각지대이다(이동찬, 2008: 271).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서도 행정지도의 오남용 우

려및이로인한주민들의권익침해가능성과피해구제의어려움을행정지도의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면접내용의 일부를 적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질적인행정조치도없이행정지도가빈번하게행해질경우에이것이위법행위가되더라도원

상복구가어려우며, 따라서적절한구제를받기가어려운경우가많다. 그리고행정지도의예방

효과에대해서도의문이든다. 따라서행정지도는신중하게행해져야하며, 남발되어서는안된

다. - C군 소속 22년 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도 많이 발생하며,

행정지도가 오남용 될 경우에는 피해구제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행정지도가

편리하다고 쉽게 행하지만, 자칫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구제 문제를 둘러

싸고 쌍방 간에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D구청 소속 9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행정구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하여 손

해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는 책임행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S구청 소속 7년 공직경력의 8급 공무원

둘째, 행정지도는공익을훼손하고, 행정의형평성을저해할우려가있다. 특히쌍방의이

해관계가 합치되어 행정지도를 행하는 경우에는 자칫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

다.9) 그리고기밀유지및상대방의명예나권익보호를이유로은밀하게행정지도가이루어

지거나, 행정지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재량행위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행정의 형평

성이저해되기쉽다. 물론이러한폐쇄적이고비밀주의적행정지도는행정의부정부패로연

결될소지도있다(정동근, 1997: 209-212). 행정지도의이러한문제점에대해서일선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정동근, 1997: 210).
9) 예로서, 소방시설이 미비한 건물주에게 시정명령 등의 행정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형식적인 행정지도를 

할 경우에는 안전행정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것이다(이동찬, 2008: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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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민원인의감정을상하게할수있으며, 상대가있는민원인경우에는일방적인편들

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적 근거와 관련이 없이 행정지도를 남발하게 되면 행정편

의주의에빠져들수있음은물론, 행정이불공평해질수도있다. 그리고행정지도로인하여공무

원의 업무량이 증대하는 문제도 있다. -G시 소속 25년 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행정지도의단점은이를 구두로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객관적이지 못한경우가많다는점이

다. 객관성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지방행정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불만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 C군 소속 9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셋째, 행정지도는 자칫 행정민주화에 역행할 수 있다. 행정지도가 비밀주의를 강화하여

국민의 감시를 방해하거나, 하향적이고 일방적으로 행해질 경우에는 행정의 민주화를 저해

할수있다. 그리고행정지도는자칫입법영역을과도하게침해하거나행정권한을과도하게

확장할우려가있는데, 이역시행정의민주화와는상충하는것이다(오석홍, 1985). 이에대해

서면접조사에응답한일선공무원(D구청소속 22년공직경력의 6급공무원)은일선행정에서행정

지도가본래의도한바와는달리일방통행식으로되는경우가많아서행정민주화에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행정지도는 법치주의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탈법적 행위까지도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으며, 행정지도가 법률 제정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입법영역

까지과도하게침범하는경우가있다. 이경우에는법치주의행정이심각하게훼손될수있

다. 그리고행정지도는상대방이거부하기어려운강제성을띠는경우가많다. 따라서이에

대한절차적 통제가없으면 행정지도의남용으로 인하여법치주의가침해될 수있다(법제교

육포털 http://edu.klaw.go.kr). 역사적으로보면, 각종사회개혁운동과정에서자의적인행정지도

가 많았으며, 그 결과 법치주의 행정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았다(정동근, 1997: 211). 행정지도

의 법치주의 침해와 관련하여 일선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가 없이도 시행할 수가 있어 편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

는 것은 사후에 책임소재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합법성 논리를 저해하게 된

다. 그리고 행정지도가 사실상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권력으로 느껴져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 S구청 소속 7년 공직경력의 8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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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행정지도에 불응할 경우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우려가 있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이의 수용여부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지도에 불응할 경우에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각종 보조금의 차등 지

급, 언론공표등다양한제재조치가가해질수있다.10) 그리고권력면에서행정지도주체가

대상자보다우위에있으며, 행정지도와행정규제는연동할가능성이높다. 이와관련해서는

많은 일선공무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므로 일방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임의적협력을전제로하지만, 행정기관으로서의우월적지위를감안할경우에상대방의자유로

운 의사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G시 소속 34년 공직경력의 5급 공무원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민원인이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별개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이때는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형태로 남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S구청 소속 8년 공직경력의 8급 공무원

여섯째, 행정지도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를 발생시킨다. 행정지도는 요건이나 형식

면에서객관화의정도가낮으며, 직접적인수권법규에의하지않고도행해질수있으며, 재

량행위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게되며, 그결과책임회피를조장할우려가있다. 구두로행정지도를할경우에

는더욱그러하다. 따라서행정지도의요건과내용에관한어느정도의실체적규정이필요

하게된다(이동찬, 2008: 272). 행정지도의이러한문제점에대해서는일선공무원들이잘증언

하고 있다.

행정지도가 비권력적사실행위라고 하지만 사실상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행정지도에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G시 소속 30년 공직경력의 5급 공무원

행정지도는 상황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강제성을 띠고 따라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문서

10)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마진호(1998: 73)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상 업소의 85.2%가 “구청 위생과에
서 실시하는 행정지도에 불응할 경우에 불이익이 수반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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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한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문제 발생 시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

- S구청 소곡 10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행정지도는문서화되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에차후문제가발생하였을경우에증빙자료나증

거자료가 불충분하게 된다. -D구청 소속 13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일곱째, 행정지도는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편의주의적, 형식주의적, 임기응변

식의 행정지도는 행정의 계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손상시켜 행정의효율성을 저해한다. 단기

적안목이나과욕에의한행정지도역시일관성이없고졸속적인행정지도를유발함으로써

행정의 낭비를 초래한다(정동근, 1997: 210-12). 더구나 국민들의 이기적인 편의주의에 기인한

행정지도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행정지도는강제력이없는관계로효과성이떨어지고, 문제해결에시간이많이걸린다. -D구청

소속 10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행정지도가올바르게이루어지지않는다면대상자와의부정적인거래가발생할수있다. 행정지

도는규정을근거로하는것보다유동성이있어서행정지도를하는사람과의관계에따라서결

과가 달라질 수 있다. - C군 소속 9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이 외에도 면접조사에서지적된 사항을 보면, 행정지도는상대방에게 부담을 줄수 있으

며, 민원인들이 행정지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기대보다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C군 소속

22년공직경력의 6급공무원), 당사자의무분별한반발로인하여설득이어려운경우가많은등

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D구청 소속 15년 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5) 행정지도에 대한 반응 및 후속조치

행정지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행정지도에 순응하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 행정지도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여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경우, 행정지도에따르기는하지만불만을가지면서마지못해따르는경우로구분할

수 있다.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행정지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순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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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많다는답변이 14명, 행정지도에부정적으로반응하고저항한다는답변이 8명, 행정지도

에 따르기는 하지만 불만을 표출하거나 마지못해 따른다고 하는 답변이 8명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주민들은 행정지도에 대해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흔쾌하게 수용하는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마지못해 수용하거나 저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행정지도에대한주민들의반응을구체적으로예시해보면, 처음에는반대하거나불만을

표출하다가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만을 표시하고 반대하지만, 자세한 설명

과 이해의 과정을 거치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D구청 소속 12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행정지도가처음에는저항이있지만, 주민들의견을일단청취하게되고여러가지방안을검토

하여 제시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범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진다. - C군 소속 22년 공직영력의 6급 공무원

그러나 적지 않은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앞에서는할 수 없이따르지만, 불만을 표출하거

나 마지못해서 행정지도를 따르는 경우가 있다.

현장에서 대화를 할 때는 행정지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지만, 지나고 나

면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봐달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행정지도를 할

때는반드시이행하지않으면따르게되는벌칙조항등향후처리과정을충분히설명해준다면

수용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G시 소속 23년 공직경력의 5급 공무원

주민들에대해서행정지도를해보면겉으로는긍정적으로반응하고따르는편이지만, 뒤에서는

불만과 애로사항을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공무원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재

차 협조를 당부한다. -D구청 소속 10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일반적으로는 행정지도에 순응하고 따르는 경우가대부분이지만, 행정지도 정도에 따라서는 불

만을표현하는경우도있다. 특히노점상단속에따른행정지도의경우는불만표현정도가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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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많다. - C군 소속 9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그리고면접조사결과에따르면, 행정지도에대한주민들의반응이갈수록부정적이거나

저항적인경우가많아서행정지도를행하기가점차어렵게되어가고있다고응답하는공무

원들이 적지 않았다.

행정지도를 예전에는긍정적으로따르는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행정지도를 성가시게 여

기는경향이짙다. 이는누구에게도간섭받지않고자신의의지대로만하고자하는이기적인성

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G시 소속 25년 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행정기관의 요청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불만은 있으나 거의 따르는 편이다.

그러나최근에는일정한행위로인한손실이예상되는경우에는적극적으로항변하고반대의사

를 분명히 밝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G시 소속 34년 공직경력의 5급 공무원

전술하였듯이 일선공무원이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흔쾌히 따르든지 아니면 불만이 있지

만마지못해따르든지간에행정지도를수용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행정지도에저항하거

나 불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일선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행정지도를 행하면서 설득을 하거나, 바로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는경우가있을것이다. 이에대해서는곧바로행정조치를취한다는응답도일

부있었지만, 대부분의경우는몇차례더행정지도를해보고그래도따르지않을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없던 일로 그냥 종

료해 버리는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특정 주민이 단독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있는

민원인지의여부에따라서도대응이달라질수있으며, 관련단체에협력을구하여계속적으

로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지도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하게 된

다. 이는 올바른 규범을 세우고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G시 소속

23년 공직경력의 5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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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태도에 따라서 달리 반응한다. 행정지도에 대해서무조건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

나거친행위를일삼을경우에는즉시행정처분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 -D구청소속 18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여러 차례 대화로 설득하지만, 그래도 설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법절차대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S구청 소속 10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행정지도는강제성이나법적구속력이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행정지도에따르지않는

다고 하여 행정조치를 취하려 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생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을 유도하기도 한다. -G시 소속 34년 공직경력의 5급 공무원

(6) 행정규제와 행정지도

행정규제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국민의권리를제

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1항). 행정규제가 행정지도와 근본적으

로상이한점은행정지도는법률의근거가없이행해질수있는비법률적사실행위인데비해

서, 행정규제는규제법정주의에입각하여법률에근거하여행해져야한다.11) 이러한행정규

제는첫째,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자유와창의를존중하여야하며, 행정규제를정하

는경우에도그본질적내용을침해하지않도록해야한다. 둘째,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행정

규제를정할때에는국민의생명·인권·보건및환경등의보호와식품·의약품의안전을위한

실효성이있는규제가되도록해야한다. 셋째, 행정규제의대상과수단은규제의목적실현에

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객관성·투명성및공정성이확보되도록설

정되어야한다(행정규제기본법제5조). 이처럼행정규제는행정지도와그법률적성격을달리하

는것이지만, 현실에서는동시에사용되기도하고, 행정규제의사전단계로서행정지도를실시

하기도한다. 법률적근거여부를양자의가장큰차이점으로하지만, 현실적으로는행정지도

역시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집행과 유사한 효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러면행정지도와행정규제의차이에대해서일선공무원들은어떻게느끼고있을까. 우

11) 규제 법정주의에 따라서 행정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
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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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규제에대비한행정지도의장점에대해서는대체로행정지도가법적근거가없이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과의 마찰이 적고 행정행위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

한면접결과에의하면, 일선공무원대다수가행정지도가행정규제에비하여융통성, 배려와

상호이해, 신속성, 수용성 등의 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행정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있으며, 간편하고현장에서바로적용할수있는즉시성의장점이있다고언급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행정력의

낭비를줄일수있다고응답하고있다. 또한행정규제에비해서주민들의반발도적다. 이하

는 행정규제에 대비한 행정지도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한 일선공무원들의 견해이다.

행정지도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닌 전문기술성을 바탕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이를 탄력적으로

행할 수 있어 행정규제보다 행정목표 달성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행정규제에

비해서행정지도는상대방이수용하기가쉬우며야기된문제를대화로서해결이가능하다. 따라

서 상대방과의 마찰이 적고 융통성이 있다. D구청 소속 10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행정지도는행정규제의전단계로서상대방에게벌칙을적용하기전에민원인과의마찰을최대

한줄이려고행하는것이다. 이는민원인의불편을들어주고나아가올바른방향으로이끌기위

함이다. 일부민원인들은이러한행정지도에대하여자신에게만불이익을준다고이야기하지만

행정지도는모든민원인에게똑같이적용되는것이다. -G시소속 23년공직경력의 5급공무원

행정지도는 민원발생 시 바로 시정을 요구하고 간편하게 대화로 이해 설득하는 등 민원인과의

마찰이적을수있으며, 관과지역주민의유대관계를좋게할수있다. -G시소속 25년공직경

력의 6급 공무원

행정지도는 행정규제에 대비하여 행정기능의 효율성 확보와 국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는 장점

이있으며, 비교적마찰이적고수용도가높은편이다. -G시소속 30년공직경력의 6급공무원

행정규제에대비한행정지도의효과에대해서는면접조사에응한일선공무원들의반응은

엇갈렸다. 즉, 행정지도가 행정규제에 비해서 보다 융통성이 있고 민원인과의 마찰이 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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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효과도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강제성이 없어 행정규제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양자의 효과가 비슷하다고 응답하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행정규제와행정지도는서로수평적이거나보완적인관계에있는경우가많

기때문에어느것이더효과가크다고일률적으로말하기는어렵다. 다음은행정규제에대

비한 행정지도의 효과에 대한 일선공무원들의 면접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행정지도는구속력은없지만중재역할로서효과가있으며, 상대방의저항이행정규제보다는적

은 관계로 효과가보다크게 나타나는경향이많다. -D구청 소속 13년공직경력의 7급공무원

단순하게 행정지도가 행정규제에 대비하여 효과가 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굳이 행정규

제를할필요가없는부분까지규제를함으로써규제남발로인한주민들의거센저항을받는것

보다는, 사전 행정지도를 통한 주민설득을 하는 것이 효과가 보다 클 때가 많다. -D구청 소속

12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행정지도는 효과는 행정규제만큼 크지 않지만, 규제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고지의 성격도

있어민원인과의마찰을줄일수있는등효과가없다고하기어렵다. - C군소속 9년공직경력

의 7급 공무원

행정지도는일률적인강제성이없고임의적인협력을통해서행정행위를하는것이기때문에행

정규제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 -G시 소속 34년 공직경력의 5급 공무원

IV.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행정지도는장점이적지않은것이며, 이에대한일선공무원들의견해도대체로긍정적으

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무엇보다도 행정지도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모든 행정행위를

법령에 입각하여 할 수가 없으며, 현장에서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법령과 현실이 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기능적 유용성도 크다. 행정지도는 현장에서 대

면접촉하여 설득과대화를통해서행할 수있기때문에주민들과의 마찰을최소화하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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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다. 행정을 간소하게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행정규제는장점만있는것은아니다. 여러가지폐단도있다. 무엇보다도법률의

근거가없이행해질수있기때문에남용될소지가있으며, 이경우에는공무원의재량행위

가과도하게개입되며, 그결과주민들의권익이침해될우려가있다. 그리고법률에의거하

지않는 경우가많고증거자료가제대로 남지않기때문에사후구제에 어려움이따르게된

다. 자칫 행정의 형평성, 신뢰성, 책임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행정지도는 적절한

선에서 적정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행정지도를 행하는 일선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도중요하다. 또한행정지도를행할때는대화나설득, 협력요청등에대한적절한기술

도 구비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행정지도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하여, 어떻게 하면 행정지

도의폐단을줄이고, 장점과유용성은극대화할수있을지의측면에서일선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규제와의관계를적절하게정립해야한다. 현재많은경우에행정규제의전(前)

단계로서 행정지도를 실시하면서, 행정지도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바로 행정규제로 전

환하는경우가적지않다. 즉, 행정지도를행정규제와연동하여실시하는경우가많은것이

다. 때로는행정지도가제대로수용되지않으면법대로할것이라고위협적으로행정지도를

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규제와 행정지도를 연계하여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행정지

도를 강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지도의 본래의 취지

와는맞지않는것이다. 그보다는우선은양자를별개로생각하는것이필요하다. 행정지도

를행정규제의 전단계혹은부차적인 것으로생각하면행정지도를하는 데서최선을다하

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바로 행정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의 방식이나 기법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

화와 설득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지도의 유형 중에서도 규제적 성격의 행정

지도는 가급적 줄이고, 조정적 혹은 조성적 성격의 행정지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친 행정규제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해친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회공

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회질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행정지도는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지도의 개념에서 한발 나아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로서

의 사고를 접목해야 한다. -G시 소속 34년 공직경력의 5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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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들이너무나많고다양하여법으로모두규정하기가어렵고좁은지역에

서는혈연, 지연, 학연등으로얽혀있어행정지도가더큰효과를보는때가많다. 내생각으로

는 읍면동 등 좁은 지역에서는 행정지도를 늘리고, 광역적인 사항과 시 단위 이상의 폭넓게 이

해관계가 얽힌 민원사항은 일정한 매뉴얼과 법에 따른 행정규제가 보다 필요하다. -G시 소속

25년 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둘째, 행정지도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행정지도는 간편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남용될

소지가크다. 면접조사의결과로는지방자치제실시이후에행정지도가크게증가하고있으

며, 이로인하여업무량이폭증하고있다고지적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행정지도는과다

하면주민들의생업에지장을초래하고부담을초래하게된다. 부정부패의소지도있다. 따

라서행정지도는필요한최소한에그쳐야한다. 이를위해서는행정지도의절차를좀더공

식화할필요가있으며, ‘행정지도일지’ 등을작성하게하거나 ‘행정지도사전점검제도’ 등을

도입하여불필요한행정지도가남발되지않게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12) 행정지도의남

용을 우려하는 일선공무원들의 일부 목소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지도를 통해 신속하고 비권력적인 민원해결이 될 수도 있으나, 반대의 경우 행정객체의 권

리구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행정지도는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C군 소속

9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동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지도의 성격을 한층 더 높여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과도한행정지도는행정규제로보일수있어적절한수준에서행하는것이옳

은 행정지도이다. -G시 소속 23년 공직경력의 5급 공무원

행정지도가행정규제에비해효과가크고장점이크지만, 과도하게행해져공무원의업무과중으

로이어지는경향이있다. 민원인들이거부감을나타내는경향도점차커지고있다. -G시소속

25년 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12) “행정지도로주민들이피해를보는일이없도록하기위해서업무별사례집등의발간을통하여담당공무원

이재량을남용하는일이없도록하며, 향후발생할수있는문제점에대해서미리대처할수있게해야할

것이다.” -D구청 소속 12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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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행정지도를행하는일선공무원의책임성을강화해야한다. 행정지도는간편하고편

리한 반면에,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행해질 개연성도 큰 것이다. 따라서 행정지도에는 일

정한한계가있어야하며, 책임성이동반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행정지도를행한이후

에사후보고를강화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면접조사에따르면, 대부분의일선공무원들

은상부의지시에의한경우에는문서로공식보고를하지만, 경미하거나보통의사안은상

급자에게 보고를 하지않거나 구두로 간략하게 보고하는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13) 이

러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추궁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지도의 내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지도 사례를 업무별로 유형화하

고, 사전에보고할 것과사후에보고할 것, 구두로보고할것과 문서로보고할 것을규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통해서 행정지도의 보고·감독체계를 분명하게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행정지도실명제(實名制)롤도입하는방안도강구할수있다. 행정지도를행할시에

상대방에게본인의소속과성명을분명하게밝히고,14) 행정지도내용의개요를작성하여상

대방에게 발급해 주는 것이다.15) 그리고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를 토대로 사후점검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행정지도일지 및 사후보고 내용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행정지도의 효과, 문

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점검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행정지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행정지도의 문서화, 기록화 등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이다. 행정지도의오남용을방지하고, 사후구제를제대로할수있으려면행정지도의내용을기

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D구청 소속 10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넷째, 행정지도의요령및기법에대한적절한교육이필요하다. 행정지도의장점은일선

공무원과주민들이대화와설득을통하여상호이해를증진하고이를통해서행정을원만하

13) “일반적인사항은보고를하지않으며, 중요하고특이한사항은우선구두로보고를한이후에나중에문서

로보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25년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구미 “혼자서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보고를

하지않으며, 설득과대화로 문제가해결되지않는경우는 구두로보고한다. 민원의소지가있는것은 상부

에 보고하여 합동지도를 하기도 한다.” -G시 소속 30년 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14) 행정절차법 제49조에서도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
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 행정절차법에서도행정지도가말로이루어지는경우에상대방이서면의교부를요구하면해당공무원은직

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으면이를교부하도록하고있다. 서면교부서에는행정지도의취지및내용, 일

시 및 장소, 담당자(소속, 직급, 성명), 가타 안내사항을 적는다(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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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항시 발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행정지도가 오히려 공무원과 주민들 간에 마찰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서 행정지도

에대한저항을유발하는경우도많다. 이는물론이해관계의대립에기인하는면도크겠지

만, 그에못지않게일선공무원들의대화및설득요령부족, 강압적이고권위주의적행태, 협

상능력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선공무원을 상

대로행정지도요령에관한실무교육을주기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다. 교육내용에는설득

및 대화요령, 상대방의 심리이해 능력, 협상능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행정지도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서장이나 담당직원의

행정처리능력및마인드를향상시키는것이다. 행정지도를하는공무원의행정능력과마인드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행정지도를 행하는 데서 필요한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행정

지도를 많이 행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G시 소속 23년 공직경력의 5급 공무원

다섯째, 행정지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

지도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남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경우가적지않다. 특히, 행정규제의대체수단으로서행정지도가실시되는경우에

는더욱그러하다. 그러나행정지도는비법률적행위로서권리구제가쉽지않다. 따라서법

률행위처럼 충분한 권리구제는 어렵지만, 차선책으로 우선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지도의원칙을준수하는것이다. 즉, 행정절차법(제48조)에는행정지도의원칙으로서, 행

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

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되며,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것을이유로불이익을주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다음에는행정지도

에대한내부감독체계를강화하고, 문서보고및기록화를확대해야한다. 이를통해서증빙

자료를구축하는것이사후구제를위해서필요하다. 그리고행정지도에대한불만제기를적

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행정지도로 인한 불만과 피해를 행정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가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시군구 단위에 행정 옴부즈만(ombudsman)을 도입하여 행정지도와

관련한 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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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효과가큰편이고주민과의마찰도적은편이기때문에행정규제대신에행정지도를

늘려야 한다. 행정지도의 문제점을극복하고 주민들의기본권을 보장하기위해서는 행정지도에

관한 일반적 절차규정으로 사전적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행정지도로 인하여 사인(私人)의 권리

가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구제의 폭을 넓혀야 된다. -G시 소속 30년 공직경력의 6급 공무원

여섯째, 행정지도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매뉴얼 내지는 편람을 만들어 배포한다. 현재 행

정지도의방식, 대상, 내용등은거의전적으로개별공무원의재량에맡겨져있다. 물론재

량은행정의신축성을제고하는데기여하지만, 자칫오남용되어행정의신뢰성과형평성을

저해할우려도크다. 따라서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행정지도에대한적절한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행정지도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다. 매뉴얼에는 행정지

도의대상업무, 내용, 상황별대화및설득요령, 사후처리방안, 보고방식, 일지작성등행정

지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표준화해야 한다. 면접조사에 의하면, 많은 일선공무원

들이 이러한 행정지도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주민생활과밀접한부분에대해서는행정지도를보다체계적으로해야하며, 사례별행정지도의

방법 등을 기술한 표준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행정지도에 따른 기록을 남기기 위한 관련대장

등도 필요하다. -D구청 소속 10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올바른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매뉴얼을 습득하여행하되, 무조건매뉴얼대로

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 S구청 소속

12년 공직경력의 7급 공무원

매뉴얼을작성하여적정한도는잡아줄필요가있다. 민원이나행정지도를하는공무원이나모두

일괄적인 편람이 있어야 업무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C군 소속 8년 공직경력의 8급 공무원

마지막으로 행정지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지도는 주민들

과의 마찰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조정 및 지원 목적의

행정지도가 성공적으로 행해지면 행정의 신뢰성 및 정당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성공적인 행정지도의 경험을 행정부서들 간에, 더 나아가서는 자치단체들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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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것은민원행정의개선을위해서필요하다. 그방안은성공

적인행정지도사례의내용, 방식, 주민대응요령, 처리결과등을기록하고, 이를업무분야별

등으로 종합하여 편람이나 백서의 형태로 출간하여 공유하는 것이다.

V. 결 론

이상에서행정지도에관한이론적논의를소개하고, 시군구기초자치단체차원의일선공

무원을대상으로한면접조사를토대로행정지도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였으며, 이에입

각하여일선지방행정에서의행정지도의개선과제를제언하였다. 전반적으로행정지도는간

편성, 편의성, 신속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지방행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행정

행위이다. 이러한행정지도는다양한동기로서행해지고있지만, 무엇보다도주민들과의마

찰을최소화하면서행정목적을달성할수있는수단으로서행해지고있다. 행정지도는때로

는단독으로행해지기도하고, 때로는행정규제의사전단계로행해지기도한다. 행정지도는

효과 면에서 행정규제에 못지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

하고 신속하며, 융통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면접조사의결과에서도일선공무원들은행정지도동기로서민원인과의마찰을줄이고행

정을원만하게할수있는점, 행정업무를신속하게처리할수있고큰무리가없이행정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행정처분이나 행정규제 이전에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점, 지방행정에대한 주민들의반발을줄일 수있는 점등을 언급하고있다. 행정지도의방

식은 주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구두로 행하는 방식, 집단적으로 행하기보다는 1:1로

행하는방식, 일방적으로하기보다는대화나설득의방식이주로많이사용되었다. 행정지

도의 유용성과 장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데서 유연성과 탄력성이

높은점, 법령이불비하거나법령과현실이괴리되는경우에법규보완적기능을잘수행하

는 점, 주민들 간의 갈등과 마찰을 조정하고 통합함으로써 행정절차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점, 행정의 간편성·편의성·원만성을 제고하는 점, 예방행정의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이 높은

점,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비밀을 보호하는 데 유용한 점 등이 주로 적시되었다.

그러나행정지도는남용되기쉬운것이기도하다. 강압적이고일방통행식으로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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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적지않다. 이렇게되면행정지도는대상인주민들에게부담을초래하고, 때로이들

로부터저항과불만을야기하게된다. 행정지도는무엇보다도법령에근거하지않고임의적

으로행해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기록이남지않게되는경우가많다. 행정내부적으로도

적절한사후보고체계가미흡하고, 그결과감독이제대로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

행정지도로 인하여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사후구제가어렵게 된다. 행정규제

의 일환으로 행정지도를 남발하는 경우도 많다.

면접조사의결과에서도행정지도가초래할폐단에대한우려가적지않았는데, 구체적으

로행정지도가법적근거가없이행해질수있기때문에남용될소지가있으며, 이경우주

민들의권익을침해할우려가있다. 피해구제가곤란한경우가많아서행정구제의사각지대

가될 수있다. 공익을훼손하고 행정의형평성을 저해할수 있다. 비밀주의를 강화하여행

정의 민주화에 역행할 개연성이 있다. 법률제정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입법영역을 침범하

는 등의 경우에는 법치주의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행정지도에 불응할 경우에 일방적으

로 불이익을 가할 우려가 있다. 행정지도는 요건이나 형식면에서 객관화의 정도가 낮으며,

책임소재가불분명할 경우가있다. 편의주의적, 형식주의적, 임기응변식의행정지도로 행정

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행정지도는오남용이되지않도록적절하게통제되어야하며, 그한계가정해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 본 연구는 행정지도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행

정규제와 행정지도의 적절한 조화, 행정지도의 남용 억제, 일선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일선

공무원에대한행정지도교육, 행정지도로인한권익침해시의사후구제, 체계적인표준매

뉴얼 작성, 우수 행정지도 사례의 공유 및 확산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행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지도의 동기, 방식, 유용성, 폐단, 주민들의 반응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행정규제에 대비한 행정지도의 효과 등에 관한 일선공무원들의 인식과 평가를 면접조사를

통해서실사(實査)를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본연구는면접조

사에만 주로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행정지도의 속성

으로 인하여 문헌분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의존한 연구방법이지만,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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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23 No.2

An Analysis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n Street-level Local Administration

Soon-yang Ki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administrative guidance in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research

targeting street-level bureaucrats, and to present the measures to improve administrative

guidance. To the end, the article first carried out theoretical debates on the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administrative guidance, and then reviewed major precedent

studies on administrative guidance in the subjects of administrative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following chapter examined the current condi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administrative guidance in street-level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into

street-level bureaucrats' recognition and evaluation on administrative guidance. Attention was

paid to analyzing the motivation, methods, utility, and negative effects of administrative

guidance. The comparison between administrative guidance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was

also conducted. Finally, the article suggested the measures to renovate administrative guidance

in street-level local administration in the following manners: harmonizing administrative

guidance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 preventing the abuse and misuse of administrative

guidance,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of street-level bureaucrats,

providing street-level bureaucrats with educational opportunity for administrative guidance,

making provisions for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developing systematic standard manuals,

and disseminating outstanding cases of administrative guidance.

Key words: Administrative Guidance, Administrative Regulation, Street-Level Bureaucrats


